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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는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준실험설계를 통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정책변화의 영향을 

탐색적으로 실증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체패널조사(WPS)에 동일하게 응답한 기관단위 표본(공공기관과 민

간기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도입 전과 도입 후에 다양한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민간기

업에 비해서 공공기관에서 인사고과제도 실시 비율이 높았고, 특히 성과연봉제 도입 전에 비해서 도입 후에 더 활성

화되었으며, 임금인상 차등 폭도 더욱 커졌다. 둘째,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에 비해서 연봉제 실시, 고정연봉과 변동

연봉으로 구분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정상여금 지급여부는 민간기업이 공공기관보

다 비율이 더 높으며, 성과연봉제도 도입 후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성과배분제 운영, 전체 근

로자 적용, 산정식 여부의 비율은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비해서 더 높았으며, 특히 전체 근로자 적용 여부는 성과

연봉제 도입 전에 비해서 도입 후에 산정식 여부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한편, 성과배분을 일정 금액으로 한 지급비

율은 민간기업이 공공기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넷째,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비해서 객관적 보수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는 높았으며, 이 가운데 군필대졸남성과 군필고졸남자의 연봉은 성과연봉제도 도입 전에 비해서 도입 후에 더 

감소하였다. 반면에, 동종업계 평균 임금 대비 임금수준 인식도는 민간기업이 공공기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더불어, 한계점 보완을 위한 후속연구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정책변화,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준실험설계

Ⅰ. 서론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는 제2의 IMF로 불릴 정도로 민간부문과 공공

부문의 조직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유발하였다. 즉,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임직원 임용, 관리방식, 

*** 이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보완하여 학술논문으로 발전시킨 것

입니다. 유익한 심사평을 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제1저자

*** 교신저자



392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4호

제도변화 및 혁신 등의 개혁은 2007년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2007년 4월 시행)의 실시이후로 

보다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2007년 이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

의 낮은 생산성, 과다한 임금･복리후생 등의 방만 경영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 출연, 학자금･
주택자금 무상지원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기획재정부, 2010). 특

히, 2010년 6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해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을 2010년 말까

지 행정 지도적 권고안 형식으로 도입하였다(임채홍, 2011; 2013). 상위직급에만 연봉제를 도입한 

기존 기관은 연봉제 대상 직급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성과평가 연동 폭을 늘리고, 미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신규 도입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6월 30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

회 개최를 통하여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심의･의결하였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

고”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에 마련하였다(기획재정부, 2010; 

한국조세연구원, 2010). 즉, 공공기관 직급별 호봉제 및 연봉산정표를 폐지하고, 보수체계를 성과

급, 수당, 연봉 등으로 단순화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기본급과 성과급 인상률이 개

인의 실적에 따라 20∼30%로 시작해서 누적적으로 차등을 두도록 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 업무 

특성은 매뉴얼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동일 분야에서 개인 간 차등을 두기 불가능하며, 객관적 

업무평가가 사실상 애매하다는 비판이 존재하였다(임채홍, 2011; 2013). 

민간기업은 시장 경쟁에 직면해 있으며, 이윤극대화에 초점을 둔다. 반면에, 공공기관은 시장 

경쟁 및 이윤극대화가 주된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비해서 공공기관이 상

대적으로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는 성과

관리를 통해 비효율성을 줄이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준실험설계를 통해 탐색적 차원에서 간접적

인 효과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준공공부문(Quasi-Public Sectors)에 해당되는 공공기관

과 공공부문의 준거집단이 되는 고용자 100인 이상의 민간기업을 분석대상으로, 공공기관 성과연

봉제 도입이전 시기(WPS 2005, 2007, 2009)와 성과연봉제도 도입 이후 시기(WPS 2011)의 다차원

적인 비교를 통해서 간접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의 성과연봉제도 수용이나 활성화 수준, 보수수준의 동적 변화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은 그간 공공

기관에 대한 다양한 개혁과 이에 따른 정책변화의 효과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

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

1.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의의와 정책변화 과정

공공부문에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면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성과급의 도입이

다. 이는 동기(incentive)와 성과(performance)를 계약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제도이다(Dunle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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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od, 1994; Perry et al., 2009; 권일웅, 2012; 장혜윤･최정우･박해육. 2017; 최은영･강황선, 

2020). 즉, 연봉제는 연공임금제도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논의되었으며, 핵심은 개인 업적 평가에 

따라 보상에 차등을 두는 성과주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봉제는 근속이 증가하면 임금도 자

동적으로 올라가는 경직적인 연공급 또는 호봉급의 문제를 완화하려는 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까지 성과측정이 명확한 영업이나 전문직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도입

하였으며, 그 이후 전 직종으로 연봉제가 확산되기 시작하여 1998년까지 주요 민간기업들은 연봉

제를 도입하게 되었다(김동배, 2010).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장의 연봉

제 도입률은 1997년 3.6%, 1999년 12.7%, 2000년 23.0%, 2001년 27.1%, 2002년 32.3%, 2003년 

37.5%, 2004년 43.0%로 급격히 증가하였다(유규창･박우성, 1999; 노동부, 각년도; 박경규, 2004; 

김동배, 2010).

한편, OECD 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연봉제 등 경쟁요소를 도입하

였다. 우리나라도 행정개혁의 수단으로 1995년에 공직사회의 업무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별상여

수당’에 해당되는 공무원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였고, 김대중 정부에서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1998년에 공무원 연봉제를 도입하면서부터 공공부문에 연봉제가 급속히 확산되었다(박경규, 

2004; 하상근, 2005; 김동배, 2010 등).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다양한 경영효율화 방안이 시도되었다. 특히, 2010년 

6월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제고를 위해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획재정부, 2010; 한국조세연구원, 2010; 임채홍, 2011; 2013). 

첫째, 연봉제 적용대상 및 연봉구조 설계와 관련해 ① (연봉제의 적용대상) 간부직을 우선 적용

하며, 향후 연봉제 시행성과 등에 따라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한다. ② (연봉구조 설계) 

기존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법정수당)으로 보수체계를 단순화한다. ③ (기본연봉 체계) 직급별 

호봉, 연봉테이블을 폐지하고 평가를 통해 차등을 두며, 직무평가에 따른 직무급 설치를 권장한

다. ④ (수당처리) 법정수당을 제외한 각종 수당, 급여성복리후생비 등을 폐지한 후 가급적 성과연

봉 재원으로 전환한다. 둘째, 성과연봉 비중 및 차등폭과 관련해서는 ① (성과연봉 비중) 총연봉 대

비 성과연봉 비중으로 20～30% 이상으로 확대한다.1) ② (성과연봉 차등폭) 평가에 따라 최고-최저 

등급간 차등 폭이 2배 이상이 되도록 설계한다. 셋째, 임금조정방식 및 총 차등 폭 관련 ① (임금조

정방식) 연봉의 인상은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기본연봉은 개인인사 평가결과가 

다음년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누적식”과 성과연봉은 평가가 당해 연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비누

적식”으로 운영한다. ② (총 차등 폭) 전체연봉의 차등 폭은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단계적으로 

20～30% 이상 되도록 설계한다. 넷째, 도입 시기 및 적용기관과 관련하여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2010년 말까지 성과연봉제 권고대로 도입을 유도하고, 기타공공기관은 준용한다.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식적 연봉제가 실질적 연봉제로 전환될 수 있으며, 나아가 공공기관의 

생산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기획재정부, 2010; 임채홍, 2011; 2013).

이에 따라 2010년도 당시 공공기관 유형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성과연봉제의 도입이 거의 완

1) 공기업은 30% 이상을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으로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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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되었다(기획재정부, 2011a). 즉, 당시 100개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정부의 권고안(‘10년 6월)

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고, 이 중 15개 기관은 간부직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

과연봉제를 전면 도입하였다. 그러나 당시 정부에서는 권고 기준을 미준수 또는 미충족하거나 형

식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도 존재하였다(기획재정부, 2011b). 따라서, 기획재정부

는 2010년 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에 정부권고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지표로 반영하여 향후 공공

기관의 성과연봉제를 개선하도록 유도하였으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러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에 대한 정책기조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율책임경영`을 강조하며, 성과연봉제 도입폐지(윤원섭, 2017)를 

선언하였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17년 6월 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성과연봉제의 

이행 기한을 없애고, 시행 방안과 시기를 공공기관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을 권고하

였다. 따라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71개 공공기관은 다시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성과연봉

제 유지 또는 변경을 권했고,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48개 공공기관은 이사회 의결

로 과거 보수체계로 환원 혹은 변경을 꾀하였다. 이에 공공기관들은 1) 성과연봉제 유지 여부, 2)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의 환급 여부, 3) 환급된 인센티브의 사용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지침 없

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119개 공공기관은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체계(호봉제)로 복귀하고 있거나 성과연봉제 유지 혹은 변경 중 결정을 하지 

못하였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 폐기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자 직무급제2) 중심의 새로

운 보수체계 도입을 추진하고자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직무급제 중심의 임금모델을 각 공공기관

들이 각자 특성에 맞게 노사 합의하에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2. 선행연구 고찰과 연구의 차별성

1) 연봉제 관련 선행연구 경향

선행연구들은 연봉제의 도입 및 운영 실태와 제도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연구(박경규, 2004), 한

국형 연봉제의 다양한 유형에 따른 특성 비교 연구(이종구･이지훈, 2003), 공직사회 경쟁력 제고

를 위해 도입된 성과급 제도를 사례로 정책집행의 불응요인을 분석한 연구(하상근, 2005) 등이 있

다(이종구･이지훈, 2003; 박경규, 2004; 하상근, 2005).3) 한편 성과연봉제 도입의 영향요인, 성과주

2) 직무급제란 수행업무의 성격이나 난이도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여 주는 보상체계를 의미한다(오영환, 

2005).

3) 박경규(2004)는 2003년도 노동부의 연봉제･성과배분제 도입 및 운영실태 조사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우

리나라 기업의 연봉제의 도입 및 운영현황(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도입 현황, 이유, 도입형태, 문제점)과 더

불어 제도의 공정성 확보(연봉, 고과, 배치, 직무재량권)에 대한 다양한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종

구･이지훈(2003)은 한국형 연봉제의 다양한 유형의 장점과 단점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유형간의 성과급 지급비율, 능력 간 임금격차 정도, 임금역전 정도, 선호도 등의 차이를 기술통

계(평균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하상근(2005)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성과급 제

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집행의 불응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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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금의 효과 등에 대해 고찰한 연구도 다양하게 존재한다(유규창･박우성, 1999; 2007; 정인수 

외, 2002; 노용진 외, 2003; 김동배･김기대, 2008; 최상한･김진수, 2013 등). 특히, 최상한･김진수

(2013)는 공공부문의 성과급제도(성과상여금)에 대한 선행연구를 6가지 정도로 범주화하였다. 즉, 

1) 성과급제도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연구(배병돌, 2003; 황성원, 2007), 2) 성과급제도와 동기부여

의 관계에 관한 연구(이근주･이혜윤, 2007; 김대원･박철민, 2009, 2010; 신현호, 2010; 윤병섭 외, 

2010; 이희태, 2010a; 2010b; Marsden & Richardson, 1994; Marsden, 2004; Pouliakas, 2010; 2011), 

3) 성과급제도에 대한 노조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진재구, 2003; Gunnigle et al., 1998; Ballou, 

2001; Barth et al., 2012), 4) 성과급제도의 정책집행과 결정과정을 분석한 연구(하상근, 2005), 5) 

성과급제도를 제도화 이론으로 접근하는 연구(허창수, 2012; Bender, 2004), 6) 기타 성과급제도를 

정서적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한승주, 2010a), 근거이론으로 분석한 연구(한승주, 2010b), 진단 분

석한 연구(Choi, 2007), 선행연구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Perry et al., 2006; Perry et al., 2009)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최상한･김진수, 2013 재인용). 

2) 연봉제 관련 효과에 대한 논쟁과 한계

연봉제, 성과급제도, 성과배분제 등과 같은 성과주의 유인체계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장혜윤･최정우･박해육, 2017; 최은영･강황선, 2020 등). 그런데 기존 연구들은 어

떤 일치된 견해나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들이 혼재

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하상근, 2005; 한승주, 2010a; 2010b; 권일웅, 2012).4) 특히, 권일

웅(2012)은 민간부문의 경우 성과급 도입의 효과가 대부분 긍정적이나(Kahn & Sherer, 1990; 

Lazear, 2000; Podgursky & Springer, 2007), 공공부문 성과급 도입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고 보았다(Kellough & Lu, 1993; Stajkovic& Luthans, 2003). 이는 공공부문에서의 

성과급은 불합리한 계약, 부하직원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동료들 간의 상호의존 능력의 감소로 효과가 적으며(Perry et al., 2009), 평가에 대한 관대함과 관

리상의 재량에 따른 평가체계의 부족(Kellough & Lu, 1993), 예산의 한정, 복합적인 업무수행 등의 

문제로 성과급 실행이 어렵기 때문이다(Weibel et al., 2009). 특히 공공부문에 대한 연구에서는 실

제 보상을 통한 차등적 임금지급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도입 노력에도 불구

하고 본래 취지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다수 있다(황성원･함종석, 2001; 하상근, 2005). 이는 

민간기업이 상품가치 실현을 위해 시장경쟁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반면에 공공부문은 시장실패

를 보정하고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수단인 정부의 규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

문이다(임채홍, 2011; 2013). 즉, ‘공공과 민간’이라는 특성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유인체제를 도입

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다를 수 있다(김정인, 2016; 김정숙･엄영호, 2018; 임성환･박병식, 2018; 

4) Vroom(1964), Porter&Lawler(1968), Lazear(1996), 황성원(2004), 김영호(2008) 등은 대체로 성과주의 유인

체계의 긍정적인 효과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며, Deci(1971), Deci&Ryan(2000), Kohn(1993), Pfeffer(2001) 

등은 부정적인 효과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다(한승주, 2010a; 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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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2022).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업무특성상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동일분야

에서의 개인 간 차등과 아울러 객관적 업무평가 또한 어렵다는 의견도 존재한다(이종구･이지훈, 

2003; 박경규, 2004).5) 

3)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주요 선행연구 고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라는 연구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는 일반정부(중앙 및 지방정

부)를 대상으로 수행한 선행연구에 비해 많지 않다. 우선 배귀희･강여진(2010)은 공기업 연봉제의 

보다 합리적이면서 효율적인 제도설계와 운영방안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미 연봉제가 도입된 공기

업 관련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분석하였다.6) 그러나 이 연구는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공기업 관련자의 주관적 인식에 초점을 두고 결과를 해석하고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일

정부분 한계가 존재한다. 

그 외에 이 연구와 같이 동일한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성과

연봉제 비교에 초점을 둔 연구로는 김상헌(2007), 김동배(2010), 권일웅(2012) 등으로 매우 제한적

이다(임채홍, 2011; 2013). 김상헌(2007)은 횡단면자료인 사업체패널조사(WPS 2005)를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성과체계를 비교하면서 성과체계와 생산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

과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서 성과배분금액의 비중이 높으나,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에 비해서 

성과배분제 도입에 더 적극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기존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비교한 다양

한 연구에서도 비교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실증분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

다(진재구, 1995; 이종훈, 1996; 김재홍, 1996; 조우현, 1998; 김판석･김태일･김민용, 2000; 임채

홍･김태일, 2009 등). 즉, 일반적으로 종업원 100인 이상의 민간기업과 공공부문을 비교분석한 결

과가 타당하다는 것을 다수의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김상헌(2007)에서는 사업체패널조

사(WPS 2005)에 존재하는 모든 민간기업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라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분석대

상의 범위가 상이하다. 

이 연구와 동일하게 종업원 100인 이상의 민간기업으로 제한하여 공공부문과 비교를 시도한 연

5) 박경규(2004)에 따르면, 연봉제는 임금결정 기준으로서 연공이 아닌 업적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개인

의 업적은 모든 부서에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연공임금으로 고착화된 우리나라 기업에

서 연공을 임금결정기준으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고, 연공도 반영되는 소위 혼합형 연봉제가 도입되

는 경우가 많았다. 즉, 연봉결정 시 기본급은 매년 누적적으로 올려주고 과거 보너스를 인센티브 개념으

로 개인별 차등화 시켜 개인의 업적은 연봉의 일부에만 반영되도록 하였다. 연봉제 도입초기에는 인센티

브(보너스)를 통한 차별화만으로 조직 내 경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보았으나, 여기에는 여전히 성

과측정 및 평가의 문제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6) 배귀희･강여진(2010)은 첫째, 공기업 연봉제의 운영현황(① 공기업 연봉제의 목적, ② 공기업 연봉제 적용

대상), 둘째, 공기업 연봉제 유형(① 공기업 연봉제 도입유형, ② 공기업 연봉제 운영방식, ③ 공기업 연봉

제 지급방법), 셋째, 공기업 연봉산정을 위한 평가제도(① 공기업 연봉산정 평가방식, ② 공기업 연봉산정 

평가기준, ③ 공기업 연봉산정 평가대상), 넷째, 공기업 연봉제 도입 후 성과 및 운영상의 문제점(① 공기

업 연봉 도입 후 성과, ② 공기업 연봉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마지막으로, 원활한 공기업 연봉제 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에 초점을 두고 설문문항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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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김동배(2010), 권일웅(2012)이 존재한다. 김동배(2010)는 노동부의 2004년 연봉제･성과배분제 

실태조사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결합한 자료를 활용하여 종사자 100인 이상의 

73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봉제 도입, 연봉제 적용 근로자 비중, 연봉차등 폭을 종속변수로 하고 

다양한 사업장 특성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짓분석 및 최소자승법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에는 

공공 및 민간 여부, 조직규모, 노동조합, 전략, 외국인 지분, 평균근속년수, 여성비율 등을 포함하였

다. 그 결과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해서 연봉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적용되는 비중은 

낮으며, 연봉이 삭감될 가능성도 낮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권일웅(2012)은 Brown(1990), 

Brown & Heywood(2005)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 민간분야와 공공분야의 성과급 도입과 운영이 

주인-대리인 이론의 예측과 일치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 사업체패널조사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성과급의 도입여부는 주인-대리인 이론의 예측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성과

급의 비중은 이론적 예측과 전반적으로 일치함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성과급 비중의 결정에 있

어 주인-대리인 이론이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국내 공공부문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상의 김동배(2010), 권일웅(2012)의 연구결과는 김상헌(2007)의 결과와는 다소 상이하다.

4) 연구의 차별성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기존연구 가운데 민간기업만을 대상으로 연봉제의 다양한 특성과 보수

수준을 분석한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성과연

봉제를 비교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김상헌, 2007; 김동배, 2010; 권일웅, 2012; 임채홍, 2011; 

2013 등). 이러한 연구들조차도 비교를 위한 준거대상을 공공부문의 비교대상인 종업원 100인 이상

의 민간기업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일정부분 연구결과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김상헌, 2007), 

주로 횡단면 자료(cross-sectional data)를 분석하고 있어(김상헌, 2007; 김동배, 2010; 권일웅, 2012 

등), 종적인 변화패턴과 영향 또는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부족하다(임채홍, 2011; 2013 등).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사업체패널 2005, 2007, 2009, 2011년

에 동일하게 응답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종단적인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전후의 다양한 영향을 민간기업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 때, 김상헌

(2007), 김동배(2010), 권일웅(2012) 등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핵심적인 통제변수(인적 규모, 물적 

규모, 노동조합 여부, 업종 등)를 고려하여 실증분석 하였다(임채홍, 2011; 2013). 보다 구체적인 연

구방법론은 연구설계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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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1. 분석자료와 분석대상

공공기관은 ALIO(공공기관창의경영정보시스템)를 통해서 최근 5년간의 자료가 전수조사를 통

해 공개되고 있다(http://www.alio.go.kr/). 그러나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

제는 2010년도에 실시되었으므로 그 이전과 이후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ALIO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전수조사이기는 하나, 시의 적절성에서 문제가 되므로 활용하기가 불

가능하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비교 준거가 되는 종사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을 ALIO 데이터를 통

해 비교대상으로 설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한, ALIO에는 각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경성자료

(hard data)를 중심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를 담

고 있지 못하다. 

다행히, 한국노동연구원(http;//www.kli.re.kr)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수요와 고용구조 및 기업

의 인적자원관리체계, 노사관계 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노동시장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

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체단위 실태조사(WPS)를 2005년도부터 매년 12월을 기준

으로 2년마다 패널화하여 실시하고 있다(임채홍, 2011; 2013). 2006년(WPS 2005)에는 민간부문 약 

1,600개와 공공부문 약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추가로 공공부문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조사7)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는 2005년 12월을 기준으로 실시되었으

며, 기획재정부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 구분 기준을 최대한 적용하여 총 314개 공공기관을 선정

하여 이루어졌다. 선정된 공공기관의 종류로는 정부가 최대 지분을 소유하는 출자기관, 법률에 정

부출연 근거가 있는 출연기관, 정부지원이 총수입의 50% 이상인 보조위탁기관, 출자･출연･보조

위탁기관이 최대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출연기관의 부설기관으로 정부출연을 받은 출연(연), 기

타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경영혁신 대상기관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사업체패널조사(WPS) 2005｣의 (준)공공부문 표본은 기획재정부에서 선정한 314개 전

체 공공기관 가운데 예비조사 표본 6개8)를 제외한 359개 준공공부문(308개 공공기관과 그 밖에 

51개의 지방공기업)을 포함하였다.9) 하지만, 이후에 조사된 ｢사업체패널조사(WPS 2007-2017)｣에

서는 (준)공공부문에 해당되는 표본은 120여개 전후(116개-125개)로 ｢사업체패널조사(WPS 2005)

｣의 359개의 과반수에도 못 미칠 정도로 표본규모가 작고, 응답한 대상이 일관적이지 못하다. 특

히, 민간기업이 85% 정도이며, 공공기관은 15% 정도에 해당되며, 공공기관 유형 중 주로 기타 공

공기관(45%),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7%),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7%), 준시장형 공기업(7%), 시

장형 공기업(2%), 기타 등의 순이었다. 즉, 2010년에 성과연봉제 도입의 주요 대상이 된 시장형 공

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등은 상대적인 비중이 많지 않아 모든 공공기관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7) 특별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다.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

민건강보험공단 등 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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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편의(Selection Bias)의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2010년에 도입된 성과연봉제도의 전후를 비교

함으로써, 간접적인 영향 또는 효과를 다양하게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2차 자료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사업체패널조사(WPS)｣ 중 2010년 성과연봉제 도입 전후에 해당되는 WPS 2005, 

2007, 2009, 2011까지 4개 시점의 동일 표본에 대한 패널자료를 활용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사

업체패널의 조사된 공공기관의 유형과 표본수가 조사 시점마다 달라서, 이에 따른 연구결과의 위

험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민간기업과 비교하

였을 때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상대적 변화 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분석시점 당시 정부

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정책의 간접적인 효과를 조심스럽게 실증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사업체패널조사에서 민간기업은 근로자 4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20인 이상의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존연구에서는 공공부문과 

비교하는 준거대상으로서의 민간부문은 100인 이상 중견기업으로 하고 있다(진재구, 1995; 이종

훈, 1996; 김재홍, 1996; 조우현, 1998; 김판석･김태일･김민용, 2000; 임채홍･김태일, 2009; 김동

배, 2010, 권일웅, 2012; 임채홍, 2011; 2013 등).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공공기관은 20인 이상인 조

직을 표본으로 활용하였으며, 선행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은 100인 이상 조직으로 비교

대상을 설정하였다.10)

9) ｢2005 사업체패널조사｣ (준)공공부문 표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2005 사업체패널조사｣ (준)공공부문 표본 현황

구분 예시 표본수

기획재정부
선정기관

출자기관 농업기반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29

출연기관 교통안전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112

보조위탁기관 대한체육회, 예금보험공사 등 94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 철도광고(주) 등 58

재출연기관 극지연구소, 학교법인기능대학 등 10

경영혁신대상기관 예술의 전당, 한국언론재단 등 6

지방공기업

서울 마포개발공사, 지방공사강남병원 등 7

인천경기 경기관광공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등 19

강원충북 강원도개발공사,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등 7

전라제주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등 5

영남 경상북도개발공사, 지방공사대구의료원 등 13

전체 - 359

    자료: 사업체패널조사 매뉴얼(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주: 기획재정부(구 기획예산처)에서 선정한 공공기관의 분류는 표본 추출시점인 2006년 초 기준임.

10)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은 20인 이상으로 하면서 비교 대상 민간기업은 100인 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하

여 비교 기준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존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20인 이상, 민간기업은 100인 이상

으로 한 것은, 둘 다 100인 이상으로 하는 것에 비하여, 비록 형식상으로는 일관성에 한계가 노정된 것처

럼 보인다. 그러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특성상 실질적으로는 둘 다 100인 이상으로 하는 것보다 오

히려 더 타당할 수 있다는 기존연구의 논거에 기반한 것이다(임채홍, 20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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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모형 및 측정

이 연구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실험집단(공공기관)과 통제집단(민간기

업)을 설정하고, 두 집단의 이질적인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김상헌(2007), 김동배(2010), 권일웅

(2012)의 주요 연구에서 활용된 핵심적인 통제변수(인적 규모, 물적 규모, 노동조합 여부, 업종 등)

를 고려하였다(임채홍, 2011; 2013). 이 연구의 독립변수, 통제변수, 종속변수를 종합한 분석모형

은 <그림 1>과 같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 및 측정은 아래와 같다.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모형

독립변수

⇒

종속변수 분석방법

X1: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도입후=1, 도입전=0)
　

X2: 공공기관 여부
(공공기관=1, 민간기업=0)

X3: 이중차분법(DID)
(X1, X2 상호작용)

Y1: 인사고과제 실시 및 임금차등 폭　
Y1-1: 인사고과제도 실시여부(실시=1, 미실시=0)
Y1-2: 관리직 인사고과적용여부(적용=1, 미적용=0)
Y1-3: 관리직급 임금차등폭 정도(%)

패널이항로지스틱
패널이항로지스틱
패널회귀분석

　Y2: 연봉제 실시 및 운영
Y2-1: 연봉제 실시여부(실시=1, 미실시=0)
Y2-2: 고정연봉과 변동연봉으로 구분여부(구분=1, 미구분=0)
Y2-3: 고정상여급 지급여부(지급=1, 미지급=0)
Y2-4: 월 통상 임금대비 고정상여금 정도(%)

패널이항로지스틱
패널이항로지스틱
패널이항로지스틱
패널회귀분석

　Y3: 성과배분제 실시 및 운영

Y3-1: 성과배분제 운영여부(운영=1, 미운영=0)
Y3-2: 성과배분제 전체 근로자 적용여부(적용=1, 미적용)
Y3-3: 성과배분을 위한 사전 산정식 여부(있음=1, 없음=0)
Y3-4: 성과배분 실시여부(실시=1, 미실시=0)
Y3-5: 성과배분을 일정 금액으로 지급여부(지급=1, 미지급=0)
Y3-6: 성과변동제가 적용되는 정규직 근로자의 비중(%)
Y3-7: ln월통상임금 대비 정규직 근로자 1인당 평균금액(만원)

패널이항로지스틱
패널이항로지스틱
패널이항로지스틱
패널이항로지스틱
패널이항로지스틱
패널회귀분석
패널회귀분석

통제변수

C1: 인적 규모
(ln전체 근로자 수_명)

C2: 물적 규모
(ln당기매출액_백만원)

C3: 노동조합 여부
(노조있음=1, 노조없음=0)

C4: 업종 유형
(해당=1, 비해당=0)

Y4: 보수수준 및 인식

Y4-1: ln군필 대졸 남성 연봉(만원)
Y4-2: ln군필 고졸 남성 연봉(만원)
Y4-3: ln과장급 연봉(만원)
Y4-4: ln부장급 연봉(만원)
Y4-5: 국내 동종업계 평균임금 대비 임금수준 인식도(5점)

패널회귀분석
패널회귀분석
패널회귀분석
패널회귀분석
패널회귀분석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성과연봉제 도입 전후의 효과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인사고과제 실시 

및 임금차등 폭, 연봉제 실시 및 운영, 성과배분제 실시 및 운영, 보수수준 및 인식 등과 관련된 변

수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즉, 보다 구체적으로 ① 인사고과제도 실시여부와 이에 따른 임금의 

차등 수준, ② 연봉제11) 실시여부와 운영, ③ 성과배분제(변동상여금12))의 실시와 운영(성과배분

11) 연봉제는 근로자의 임금을 1년 단위로 결정하는 임금지급 방식이다. 사업체패널조사에서 연봉제는 근로

자의 업무수행능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1년의 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다. 한편 연봉제 외에 기본급과 관련해서 호봉급, 직능급, 직무급 등의 방식이 있다. ‘호봉급’은 호봉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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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도입여부, 성과배분에 따른 임금폭의 차이, 성과배분액의 규모 등) 등의 다양한 변수를 활용

하여 측정하였다. 나아가 ④ 보수수준을 대리하는 군필 남자 대졸 및 고졸 정규직 초봉, 과장급과 

부장급 1년 연봉과 같은 객관적인 변수와 더불어, 동종업계 대비 보수수준에 대한 인식 등과 같은 

주관적인 변수를 중심으로 종단적인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종속변수의 세부 측정항

목은 <표 2>와 같다. 

<표 2> 종속변수의 세부 측정 항목

정해진 대로 매년 호봉이 상승함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직능급’은 직무수행능

력 단계별 임금액이 미리 결정되어 있고 직무수행능력이 상승함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

며, ‘직무급’은 직무별 가치에 따라 임금액이 미리 결정되어 있고 직무가치가 높은 직무를 담당함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호봉제, 직능급, 직무급은 서로 상충하는 것은 아니며, 복수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임금체계를 고려하면 연봉제의 실시와 호봉제의 실시는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본래 의미의 연봉제를 실시한다면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아야 하나, 사업체패널의 기관은 연

봉제를 실시하면서 호봉제도 병행하고 있어, 순수한 의미의 연봉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12) 상여금(특별급여)은 급여지급 관계규정과 관계없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특별

한 급여를 말하며, 크게 고정상여금과 변동상여금으로 세분화된다. 

구분 사업체패널 내 세부 측정 항목

Y1: 인사고과제 실
시 및 임금차등 폭　

Y1-1: 인사고과제도 실시여부
(실시=1, 미실시=0)

정기적 및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인사고과평가제도 
있음(C105)=1

Y1-2: 관리직 인사고과적용여부
(적용=1, 미적용=0)

관리직[공식적인사고과(평가)가적용](C106A)=1

Y1-3: 관리직급 임금차등폭 정도(%) [관리직급] 임금인상 차등폭 정도(C111)

Y2: 연봉제 실시 
및 운영

Y2-1: 연봉제 실시여부
(실시=1, 미실시=0)

연봉제 실시함(C215)=1

Y2-2: 고정연봉과 변동연봉으로 구분여부
(구분=1, 미구분=0)

연봉은 기본(고정)연봉과 성과(변동)연봉으로 구분(C217)=1

Y2-3: 고정상여급 지급여부
(지급=1, 미지급=0)

고정상여금 지급함(C302)=1

Y2-4: 월 통상 임금대비 
고정상여금 정도(%)

월 통상임금 대비 연간 고정 상여금 정도(C325)

Y3: 성과배분제 
실시 및 운영

Y3-1: 성과배분제 운영여부
(운영=1, 미운영=0)

성과배분제 운영함(C305)=1

Y3-2: 성과배분제 전체 근로자 
적용여부(적용=1, 미적용)

성과변동제 전체 정규직근로자에 적용함(C306)=1

Y3-3: 성과배분을 위한 사전 
산정식 여부(있음=1, 없음=0)

성과배분을 위한 사전 성과산정식이 있음(C308)=1

Y3-4: 성과배분 실시여부
(실시=1, 미실시=0)

성과배분을 실시함(C314)=1

Y3-5: 성과배분을 일정 금액으로 
지급여부(지급=1, 미지급=0)

성과배분(변동 상여금)을 일정액으로 지급여부(C315)=1

Y3-6: 성과변동제가 적용되는 
정규직 근로자의 비중(%)

성과변동제가 적용되는 정규직근로자의 비중(C307)

Y3-7: ln월통상임금 대비 정규직 
근로자 1인당 평균

월 통상임금 대비 정규직근로자 
1인당 평균 연간 성과배분금액(C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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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① 2010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도입 후=1, 도입 전=0), ② 공공기관 

여부(공공기관=1, 민간기업=0), ③ 이중차분법(DID)에 의한 상호작용의 3가지 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변수의 측정형태를 고려하여 다양한 회귀분석13)을 통한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DID)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특히,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성과연봉제도 더

미변수(제도 도입 전후)와 조직유형(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을 독립변수로 활용하되, 이들 간의 상

호작용을 분석하는 회귀분석에 의한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DID)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분석방법에서 논의한다. 

3) 통제변수

김상헌(2007), 김동배(2010), 권일웅(2012) 등의 주요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핵심적인 통제변수인 

인적 규모(ln전체근로자수), 물적 규모(ln당기매출액), 노동조합 여부(더미변수), 업종(더미변수) 등

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조건에서 비교 분석을 실시 하였다. 

우선, 인적 규모(ln전체근로자수)는 사업체패널 자료에 포함된 기관단위의 정보인 정규직근로

자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즉, 여기서 정규직근로자는 단일한 고용주와 계약관계에 있고 고용기

간이 미리 정해지지 않으면서 계속 고용이 보장되고, 근로시간은 전일제로 하며 임금수준이 연공

서열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체근로자 가운데 기간제(계약직/한시적) 및 파

트타임(단시간) 근로자는 제외시켰다. 다음으로, 물적 규모(ln당기매출액)의 대리변수로 당기매출

액(백만원)를 활용하였다. 당기매출액은 지난 1년간 직접 사업활동(상품, 숙박 및 음식물 판매, 서

비스 제공 등)으로 벌어들인 매출(수익)총액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노동조합 여부(더미변수)는 보

수수준 뿐만 아니라(하재룡, 2002) 임금체계 및 관련 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의 대

부분은 노동조합과 개인별 성과급 간에 부(-)의 관계를 예측하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연대임금 정

책 및 위험회피 성향 때문이다(Brown, 1990; Kaufman, 2002; Brown&Heywood, 2005; 김동배, 

2010). 동일한 근거로 노동조합은 연봉제 도입 여부만이 아니라 일단 도입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

질적 적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업종 더미변수는 업종의 유형

을 9차 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하여 21개 업종유형을 사용하였다. 

13) 여기서 회귀분석은 종속변수의 연속형 또는 범주형 자료형태에 따라 이 연구에서 활용한 패널회귀분석 

또는 패널이항로지스틱 등의 비선형적 회귀분석을 포괄하여 통칭하였다.

Y4: 보수수준 및 
인식

Y4-1: ln군필 대졸 남성 연봉(만원) 군필대졸남성 정규직 신입사원의 평균 초임(만원)

Y4-2: ln군필 고졸 남성 연봉(만원) 군필고졸남성 정규직 신입사원의 평균 초임(만원)

Y4-3: ln과장급 연봉(만원) 직종 근로자 중 과장 1년차의 연간 임금총액(만원)

Y4-4: ln부장급 연봉(만원) 직종 근로자 중 부장 1년차의 연간 임금총액(만원)

Y4-5: 국내 동종업계 평균임금 대비 
임금수준 인식도(5점)

국내 동종업계의 평균 임금수준과 비교시 임금수준(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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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이 연구는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민간기업 대비 공공기관 성

과연봉제도의 도입 전후 영향력 변화의 평균적인 경향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 도입 전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성과연봉제도 도입 전후

의 비교를 위해서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을 활용하여 다양한 변수를 통제한 준실험

설계(Quasi-Experiment Design)의 관점에서 간접적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중차분법(DID)

은 인과관계의 추론에서 허위적 인과관계를 배제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할 때 유용한 

방법으로 널리 활용된다. 

이중차분법(DID)의 기본 논리를 설명하면 <그림 2>와 같다. 공공기관의 사후 조사 결과  , 사

전 조사 결과  , 민간기업은 유사하게 각각 와 이다. 따라서 성과연봉제도 도입 전후의 공

공기관 차이는 (- )이 되며, 민간기업 차이는 (- )가 된다. (- )에는 두 기간 사이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공통변화’와 ‘공공기관만의 변화’가 영향을 미칠 것이며, (- )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공통변화’와 ‘민간기업의 변화’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때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성과연봉제도 도입 전후의 간접적인 차이는 (- )-(- )로 요약된다. 

<그림 2>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의 기본 논리

구분
사전(2005-2009년):
(성과)연봉제도 도입 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격차의 변화
(성과)연봉제 도입(2010년)

사후(2011년):
(성과)연봉제도 도입 후

공공기관 
(공통 변화)

+ (고유 변화: 공공기관의 변화)


민간기업 
(공통 변화)

+ (고유 변화: 민간기업의 변화)


이중차분법(DID)은 (- )-(- )의 단순평균분석에 의해서 추정할 수도 있지만, 인과관계

의 엄격함을 고려하여 통제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으로 수행할 때 분석결과의 타당성이 더 높다. 

이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 특성을 통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1)             ×  

는 다양한 성과연봉제 효과

는 종속변수의 다른 영향요인(통제변수: 인적 규모, 물적 규모, 노조여부, 업종유형)

는 공공기관이면 1, 민간기업이면 0인 더미변수

는 사후시점(성과연봉제도 도입 후)이면 1, 사전시점(성과연봉제도 도입 전)이면 0인 더미변수

×는 공공기관 여부와 성과연봉제 도입여부의 상호작용 변수

는 오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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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와 해석

1. 기술통계분석

<표 3>는 분석대상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로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나누어, 세부 조직유형, 

노조여부, 업종, 인적 규모(종사자수), 물적 규모(매출액)을 중심으로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제시하

였다. 사업체패널자료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4년치)에 모두 응답한 동일표본 가운데 민

간기업의 경우 종사자 100인 이상이 분석대상이다. 총 2,919개이며, 이 가운데 민간기업이 2,503

개(4년치 통합), 공공기관이 416개(4년치 통합)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1년을 기준으로 하였

을 때 104개의 표본이 분석에 포함되었는데 주로 기타 공공기관(44.23%)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

로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6.35%)과 지방공기업(16.35%) 등의 순임을 알 수 있다. 즉, 2010년에 

성과연봉제 도입의 주요 대상이 된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등은 상대적인 비중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노조여부를 보면, 공공기관(72.60%)이 민간기업(53.66%)보다 노조가 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알 수 있으며, 9차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업

종에도 상이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인적 규모를 대리하는 전체 근로자수(명)는 평

균적으로 공공기관(750명)이 민간기업(608명)보다 다소 많은 반면, 물적 규모를 대리하는 당기매

출액(백만원)14)은 민간기업이 공공기관보다 평균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조여부, 업종, 인적 규모, 물적 규모 등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에 상이하게 분

포하고 있어, 이러한 변수간 상대적 차이를 고려하여 추후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심층분석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종사자 수, 매출액, 노동조합 여부, 업

종 등 상이한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간 성과연봉제도 도입 전과 후를 비

교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통한 이중차분법(DID)을 수행하였다.

한편, 사업체패널조사에서 성과연봉제가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정보15)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인사고과제도 실시와 차등폭, 연봉제 실시와 운영, 성과배분제(변동상여금)의 실시와 

운영, 다양한 보수수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16)가 존재한다. 이후에서는 이상의 세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심층분석을 수행하였다.

14) 당기매출액은 지난 1년간 직접 사업활동(상품, 숙박 및 음식물 판매, 서비스 제공 등)으로 벌어들인 매출

(수익)총액을 의미한다. 

15) 참고로 사업체패널조사는 각 조직의 정규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것이다.

16) 보수수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들에는 군필대졸남자연봉, 군필고졸남자연봉, 과장급연봉, 부장급연봉, 

동종업계평균대비 임금수준 인식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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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표본 현황분석

구분 민간기업 공공기관 전체 /값
전체

빈도(개) 2503 416 2919
-

% 100.00% 100.00% 100.00%

공공
부문
기준

세부
유형

민간기업 % 100.00% 0.00% 85.75%

2,919.00 *** 

시장형 공기업 % 0.00% 0.96% 0.14%
준시장형 공기업 % 0.00% 5.77% 0.8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0.00% 5.77% 0.8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0.00% 16.35% 2.33%

기타 공공기관 % 0.00% 44.23% 6.30%
지방공기업 % 0.00% 16.35% 2.33%

그외 공공조직 % 0.00% 10.58% 1.51%
노조
여부

노조 없음(휴먼노조 포함) % 46.34% 27.40% 43.65%
52.03 ***

노조 있음 % 53.66% 72.60% 56.35%

9차 
표준
산업
분류
(21개
유형)

제조업 % 41.39% 0.96% 35.63%

998.50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1.04% 4.81% 1.58%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0.36% 1.20% 0.48%

건설업 % 3.84% 3.85% 3.84%
도매 및 소매업 % 5.83% 1.92% 5.28%

운수업 % 11.07% 5.77% 10.31%
숙박 및 음식점업 % 2.88% 0.00% 2.4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4.16% 2.88% 3.97%
금융 및 보험업 % 4.67% 6.25% 4.90%

부동산업 및 임대업 % 0.04% 2.88% 0.4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4.00% 29.09% 7.5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4.67% 5.29% 4.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0.00% 6.73% 0.96%

교육 서비스업 % 7.55% 4.81% 7.16%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7.15% 8.65% 7.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00% 4.81% 1.5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0.36% 10.10% 1.75%

작년 전체 근로자수(명)

평균 608 750 628 

-1.99 ** 
(0.04) 

평균차이 -143 -
표준편차 1,061 1,397 1,116 
최소값 100 11 11 
최대값 15,036 10,118 15,036 

당기매출액(백만원)

평균 1,430,495 395,371 1,285,516 

8.82 ***
(0.00)

평균차이 1,035,124 -
표준편차 4,104,680 1,336,761 3,855,690 
최소값 282 1,023 282 
최대값 50,201,326 15,259,953 50,201,326 

주1) 2005, 2007, 2009, 2011년에 동일하게 응답한 표본을 통합하여 제시한 결과임.
주2) 민간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의 비교준거가 되는 근로자 100인 이상 조직임.
주3) *** p<0.01, ** p<0.05, *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나타냄.  

2. 인사고과제 실시 및 임금인상 차등 폭에 대한 비교분석

<표 4>는 정기적이고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인사고과제도17)의 실시, 관리직 적용 여부, 인사고

17) 여기서 인사고과는 직장의 감독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업원의 근무성적을 분석적으로 평정하는 일



406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4호

과에 따른 임금인상 차등 폭(%P)의 수준을 종속변수로 하고, 근로자 규모, 매출액, 노조여부, 업종 

등을 통제하였을 때 회귀분석 이중차분법(DID)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비해 인사고과제도의 실시비중이 다소 높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성과연봉제 도입 전에 비해서 도입 후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차이가 다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즉, 성과연봉제도 도입 전에 비해서 이후에 공공기관에 인사고과제도가 

실시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10년 성과연봉제의 주요 대상인 관리직의 인사고과 적용 여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간에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성과연봉제 도입 전･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한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임금인상 차등폭(%P)은 직급, 업무, 근속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간 임금 인상 차등 폭을 보여준다. 여기서 ‘차등폭’이란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얻은 사람과 가장 낮은 평가 점수를 얻은 사람 간에 연봉 인상률 격차를 의미한다. 예

를 들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5% 인상되고,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5% 감봉되었

다면 차등폭은 10%P이다. 그러나, 2010년 성과연봉제 도입의 우선 대상인 관리직의 경우, 차등폭

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나, 관리직급 임금차등폭 

정도는 성과연봉제도 도입 전에 비해서 도입 후에 12.06%P 정도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과연봉제도 도입 전에 비해서 도입 후에 관리직 인사고과 적용여부는 큰 차이가 없으나, 관리직 

임금 차등폭은 더욱 벌어진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표 4> 인사고과제도 실시와 임금인상 차등 폭에 대한 분석결과

을 의미한다.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인사고과제도 
실시여부

(실시=1, 미실시=0)

관리직 인사고과
적용여부

(적용=1, 미적용=0)

관리직급 임금차등폭 
정도(%)

공공기관 더미(공공기관=1, 민간기업=0) 1.31 *** 0.26 5.11 

성과연봉제 더미(도입 후=1, 도입 전=0) 0.07 0.00 -0.87 

DID (공공기관 더미 × 성과연봉제 더미) 1.80 * -0.04 12.06 **

ln작년 전체근로자수(명) 0.06 0.22 *** -1.36 **

ln당기매출액(백만원) 0.36 *** -0.05 1.38 

노조더미(노조있음=1, 노조없음=0) -0.04 0.06 0.48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1 0.02 -0.52 -9.52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1 0.81 -0.17 -9.49 

건설업=1 0.40 -0.08 -1.08 

도매 및 소매업=1 0.04 -0.26 17.89 ***

운수업=1 -1.47 *** -1.08 *** 1.13 

숙박 및 음식점업=1 1.84 *** 0.14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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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각 회귀계수값은 비표준화값을 의미함. 
주2) 이중차분법(DID) 결과로서, 공공기관 더미 × 성과연봉제도 더미의 교호작용(interaction)으로 성과연봉제도 도입

전과 후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이중차이에 의한 계수값의 변화를 나타냄. 
주3) ln작년 전체 근로자수와 ln당기매출액은 인적, 물적 조직규모를 통제하기 위한 것임.
주4) 업종은 제조업을 기준(=0)으로 한 더미변수로 직종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한 것임. 
주5) *** p<0.01, ** p<0.05, *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나타냄.  

3. 연봉제 실시 및 운영에 대한 비교 분석

연봉제 실시와 운영에 대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업종 분포, 매출액 수준, 근로자 규모, 노조

여부 등의 특성차이를 고려한 회귀분석 이중차분법(DID)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연봉제 실시

여부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비해서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봉제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비해서 고정연봉과 변동연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기관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항목은 성과연봉제도 도

입 전에 비해서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에 고정상여금 지급여부

는 공공기관에 비해서 민간기업이 더 높으며, 성과연봉제도 도입 전에 비해서 도입 후에 그 수준

이 더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월 통상임금 대비 연간 고정 상여금 정도(%P)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성과연봉제 도입 전에 비해서 도입 후에 그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과연봉제도 도입 전에 비해서 도입 후에 고정상여금 지급이 더 감소하였음을 의

미한다. 즉, 고정상여금 지급을 통한 연봉제의 운영보다는 변동상여금 등 다른 방식을 통해 연봉

제 운영이 이루어졌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 1.31 *** -0.06 -2.08 

금융 및 보험업=1 0.57 -1.26 *** -3.71 

부동산업 및 임대업=1 17.32 -0.85 7.6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 -0.13 -0.86 *** 2.1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 -1.23 *** -1.13 *** 0.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 -0.56 -1.18 * 14.75 

교육 서비스업=1 -0.27 -1.84 *** -4.01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 0.33 -0.97 *** 1.4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 1.93 * 1.24 -1.4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 0.97 -0.64 -10.09 

(상수항) -2.86 *** 1.58 *** 5.05 

  또는   0.28 0.06 0.05 

N 2,349 1,96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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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봉제 실시 및 운영에 대한 분석결과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연봉제
실시여부
(실시=1, 
미실시=0)

고정연봉과 
변동연봉으로

구분여부
(구분=1, 
미구분=0)

고정상여급
지급여부
(지급=1, 
미지급=0)

월 통상 
임금대비 

고정상여금
정도(%)

공공기관 더미(공공기관=1, 민간기업=0) 1.13 *** 1.75 *** -0.67 *** -16.74 

성과연봉제 더미(도입 후=1, 도입 전=0) 0.17 0.00 -0.43 *** -9.27 

DID (공공기관 더미 × 성과연봉제 더미) 0.34 0.20 -0.59 ** -118.13 **

ln작년 전체근로자수(명) -0.03 -0.01 0.13 4.27 

ln당기매출액(백만원) 0.20 *** 0.26 *** 0.08 * 22.96 ***

노조더미(노조있음=1, 노조없음=0) -0.46 *** 0.10 0.70 *** 97.82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1 -0.17 -0.46 -0.88 ** -27.38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1 1.56 -1.80 ** -0.19 -122.71 

건설업=1 -0.80 *** 0.08 -0.63 ** -77.88 **

도매 및 소매업=1 0.39 0.23 -0.17 -103.39 ***

운수업=1 -0.42 ** -0.93 *** 0.01 -113.34 ***

숙박 및 음식점업=1 1.33 *** 0.46 -0.65 * 23.9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 1.25 *** 0.61 *** -1.01 *** -129.09 ***

금융 및 보험업=1 0.23 0.38 -1.28 *** -121.40 ***

부동산업 및 임대업=1 -1.25 -1.01 -0.43 95.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 0.84 *** -0.54 ** -0.94 *** -122.60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 -0.51 ** -0.89 *** -0.78 *** -151.2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 0.08 0.27 -1.45 *** 22.11 

교육 서비스업=1 -1.25 *** 0.09 0.92 -60.79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 -0.44 ** 0.09 -0.14 -25.6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 0.38 0.21 -1.10 *** -83.6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 -0.35 -0.73 -0.69 * -55.04 

(상수항) -1.15 *** -2.78 *** 0.08 125.11 **

  또는   0.15 0.18 0.16 0.15 

N 2,349 1,704 2,349 1,364 

주1) 각 회귀계수값은 비표준화값을 의미함. 
주2) 이중차분법(DID) 결과로서, 공공기관 더미 × 성과연봉제도 더미의 교호작용(interaction)으로 성과연봉제도 도입

전과 후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이중차이에 의한 계수값의 변화를 나타냄. 
주3) ln작년 전체 근로자수와 ln당기매출액은 인적, 물적 조직규모를 통제하기 위한 것임.
주4) 업종은 제조업을 기준(=0)으로 한 더미변수로 직종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한 것임. 
주5) *** p<0.01, ** p<0.05, *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나타냄.  

4. 성과배분제 실시 및 운영에 대한 비교 분석

<표 6>에는 사업체패널조사에서의 임금체계에 대한 구분이 제시18)되어 있다. 여기서 상여금(특

18) <표 6>의 임금체계 중 정책급여와 초과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정액급여 중 기본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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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급여)은 급여지급 관계규정과 관계없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를 말하며, 크게 고정상여금과 변동상여금으로 세분화된다. 

<표 6> 사업체패널조사에서의 임금체계 구분

정액급여 초과급여 상여금(특별급여)

기본급
(호봉,직능,직무급 등)

통상적 수당
(정기･일률적 지급) 기타 

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고정

상여금
변동

상여금
통상임금

자료: 사업체패널조사(WPS 2005; 2007; 2009; 2011) 유저가이드

<표 6>에서 설명한 임금체계 가운데, 변동상여금에 해당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성과배분

제도의 실시여부 및 다양한 운영특성과 성과연봉제 도입 전후를 회귀분석 이중차분법(DID)으로 비

교 분석한 결과를 <표 7>로 제시하였다. 즉, 고정 상여금은 제외하고, 기업, 사업장, 부서 단위의 경

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제(변동 상여금) 운영에 대한 다양한 세부 항목을 조사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비해서 성과연봉제 운영 비중, 전체 정규직근로자 적용 비

중, 사전 산정식 존재 비중이 다소 높았으나, 통제변수를 고려할 때 정규직 근로자 적용은 성과연

봉제도 도입 전에 비해서 도입 후에 그 수준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과배분 실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민간기업이 공공기관보다 성과배분을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성과변동제가 적용되는 정규직 근로자 비중(%)과 월 통상 임금 대비 정규직근로자 1인당 평균 

연간 성과배분금액에 대해서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성과연봉제 도입 이후에도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상 노동시간 내의 노동에 대해 지불되는 시간당 또는 월당(月當) 임금을 의미한다. 기본급은 본인급·

능력급·근속급으로 구성되므로 가족급·지역급·임시상여·시간외 임금과 같은 여러 수당은 이에 포함되

지 않는다. 그리고 정액 급여는 근로계약, 근로협약, 사업체의 급여규칙 등으로 미리 정하여져 있는 지급

액, 지급조건, 산정방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정액 급여는 기본급(월급, 일급, 시급), 연령

급, 근속급, 능률급, 가족수당, 직무수당, 물가수당, 통근수당, 유급 휴가급여 등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초과급여는 정상근로시간 이외의 근무로 인하여 추가되는 급여로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당･일직수당, 심야근로수당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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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성과배분제 실시와 운영에 대한 분석결과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

성과 배분제
운영여부
(운영=1, 
미운영=0)

성과 배분제
전체

근로자
적용여부

(적용=1, 미적용)

성과 배분을 
위한 사전

산정식 여부
(있음=1, 
없음=0)

성과 배분 
실시여부
(실시=1, 
미실시=0)

성과 배분을
일정 금액으로 

지급여부
(지급=1, 
미지급=0)

성과 변동제가 
적용되는 

정규직 근로자의
비중(%)

ln월 통상임금 
대비 정규직
근로자 1인당

평균 연간
성과배분금액

(만원)
공공기관 더미

(공공기관=1, 민간기업=0)
1.34 *** 1.23 *** 0.96 *** -0.24 -0.56 * 9.87 -0.10 

성과연봉제 더미
(도입 후=1, 도입 전=0)

0.21 ** -0.06 -0.16 -0.06 1.49 *** 2.54 -0.31 **

DID
(공공기관 더미 × 성과연봉제 더미)

-0.12 -1.53 *** -0.12 0.03 0.40 -14.22 0.10 

ln작년 전체근로자수(명) 0.08 -0.04 0.03 0.08 -0.22*** -1.69 0.01 
ln당기매출액(백만원) 0.23 *** -0.07 0.09 0.18 *** -0.08 * -0.01 0.10 ***

노조더미(노조있음=1, 노조없음=0) -0.33*** -0.20 -0.30 0.40 0.03 -7.10 -0.05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1 0.77 * 0.17 -0.98 ** 0.41 -1.03 * -14.21 1.05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1

0.57 18.70 -0.27 -19.22 0.91 - -1.09 

건설업=1 -0.13 0.34 -0.02 -0.01 0.05 4.28 -0.04 
도매 및 소매업=1 0.46 ** 0.02 0.69 ** -1.09 * -0.69 ** 3.06 0.33 

운수업=1 -1.17*** -0.32 -0.80 ** -0.49 0.59 * -4.85 -0.05 
숙박 및 음식점업=1 0.49 * -0.30 -0.05 -0.28 -0.51 -3.66 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

0.60 *** 1.17 ** 0.28 -0.62 -0.39 26.06 -0.12 

금융 및 보험업=1 0.74 *** 0.35 0.41 -0.54 -0.39 12.37 -0.14 
부동산업 및 임대업=1 -0.58 -2.16 ** -0.40 -19.07 0.47 44.08 ** -0.7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 -0.11 -0.06 -0.14 -1.13 * -0.14 8.93 0.0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
-0.44 * -1.12 *** -0.68 * 0.46 0.82 ** -24.73** -0.1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 -0.73 18.73 0.85 2.13 ** -1.95 * - 0.01 
교육 서비스업=1 -0.72 ** -0.04 1.25 -1.66 0.51 8.81 -0.56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 -0.97*** -1.78 *** -0.78 ** -0.51 0.33 -19.48** -0.7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
0.48 0.00 0.69 0.01 -1.77 ** -29.17 * -0.4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

0.26 -0.59 0.25 -18.68 -0.20 3.39 0.34 

(상수항) -2.96*** 3.14 *** -0.20 -4.53*** 0.91 * 51.97*** 3.16 ***

   또는 

 
0.19 0.09 0.08 0.10 0.19 0.19 0.08 

N 2,349 1,282 1,282 1,067 1,414 173 655 

주1) 각 회귀계수값은 비표준화값을 의미함. 
주2) 이중차분법(DID) 결과로서, 공공기관 더미 × 성과연봉제도 더미의 교호작용(interaction)으로 성과연봉제도 도입

전과 후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이중차이에 의한 계수값의 변화를 나타냄. 
주3) ln작년 전체 근로자수와 ln당기매출액은 인적, 물적 조직규모를 통제하기 위한 것임.
주4) 업종은 제조업을 기준(=0)으로 한 더미변수로 직종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한 것임. 
주5) *** p<0.01, ** p<0.05, *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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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수수준 및 인식에 대한 비교 분석

<표 8>에는 다양한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간에 보수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이중차분법(DID)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군필대졸남성 및 군필고졸남성 신입사원의 연봉, 과장급 및 부장급 1년

차의 연봉은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평균적으로 높았으며, 과장급 및 부장급 1년차의 연봉을 제

외하고는 대체로 성과연봉제 도입 전보다 도입 후에 (-)의 방향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객관적인 보수수준은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편이나, 성과연봉제 도입 후

에 군필대졸남성 및 군필고졸남성 신입사원 연봉의 평균적인 수준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국내 동종업계의 평균과 임금수준 비교에 대한 인식은 공공기관보다 민간기업에서 긍정

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과연봉제 도입 전에 비해서 도입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인식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객관적인 보수수준은 공공기관이 긍정적으로 인식

하나, 주관적인 보수수준은 반대로 민간기업에 비해 공공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 보수수준 및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ln군필 
대졸남성연봉

(만원)

ln군필
고졸남성 연봉

(만원)

ln과장급 연봉
(만원)

ln부장급 연봉
(만원)

ln(부장급-
과장급 

연봉차이)
(만원)

국내동종업계
평균임금대비 

임금수준
인식도
(5점)

공공기관 더미(공공기관=1, 민간기업=0) 0.06 *** 0.14 *** 0.09 *** 0.12 *** 0.43 *** -0.36 ***

성과연봉제 더미(도입 후=1, 도입 전=0) 0.13 *** 0.13 *** 0.08 *** 0.09 *** 0.30 *** -0.02 

DID (공공기관 더미 × 성과연봉제 더미) -0.08 *** -0.12 *** -0.02 -0.01 -0.15 0.08 

ln작년 전체근로자수(명) 0.00 0.00 0.00 -0.01 -0.02 -0.02 

ln당기매출액(백만원) 0.05 *** 0.05 *** 0.06 *** 0.06 *** 0.10 *** 0.06 ***

노조더미(노조있음=1, 노조없음=0) 0.05 *** 0.06 *** 0.05 *** 0.04 *** -0.05 0.06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1 0.04 -0.01 0.16 *** 0.14 *** 0.14 -0.0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1

0.07 0.13 ** 0.07 -0.02 -0.35 0.03 

건설업=1 0.03 0.05 * 0.09 *** 0.11 *** 0.19 -0.09 

도매 및 소매업=1 -0.02 -0.03 0.03 0.07 *** 0.15 -0.13 ** 

운수업=1 -0.06 *** 0.03 * -0.11 *** -0.18 *** -0.92 *** -0.02 

숙박 및 음식점업=1 -0.06 ** -0.05 * 0.15 *** 0.15 *** 0.30 * 0.17 **

출판, 영상, 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1 0.00 -0.03 0.04 0.06 ** 0.22 * -0.27 ***

금융 및 보험업=1 0.16 *** 0.02 0.20 *** 0.27 *** 0.51 *** -0.18 ***

부동산업 및 임대업=1 -0.01 -0.09 -0.08 0.05 0.31 0.0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 0.13 *** 0.04 * 0.15 *** 0.15 *** 0.19 * 0.0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 -0.11 *** -0.07 *** -0.15 *** -0.18 *** -0.63 ***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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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각 회귀계수값은 비표준화값을 의미함. 
주2) 이중차분법(DID) 결과로서, 공공기관 더미 × 성과연봉제도 더미의 교호작용(interaction)으로 성과연봉제도 도입

전과 후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이중차이에 의한 계수값의 변화를 나타냄. 
주3) ln작년 전체 근로자수와 ln당기매출액은 인적, 물적 조직규모를 통제하기 위한 것임.
주4) 업종은 제조업을 기준(=0)으로 한 더미변수로 직종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한 것임. 
주5) *** p<0.01, ** p<0.05, *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나타냄.  

Ⅴ. 결론: 논의 및 시사점, 그리고 후속논의 방향

1. 논의 및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사례를 중심으로 정책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간접적인 영향을 준실험설계를 통해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

사(WPS)에 동일하게 응답한 표본(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2010년에 도입된 공공기관 성

과연봉제 전후의 영향력 변화를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

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표 9>과 같이 종합하여 요약하였다. 

<표 9> 종합 및 요약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 0.08 -0.02 0.05 0.07 0.12 -0.30 *

교육 서비스업=1 0.12 *** 0.09 ** 0.24 *** 0.23 *** -0.32 0.06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 -0.08 *** -0.09 *** 0.17 *** 0.14 *** -0.06 -0.17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 -0.07 ** -0.03 0.05 0.02 -0.01 -0.1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

0.08 ** 0.05 0.07 0.08 0.07 -0.36 ***

(상수) 7.12 *** 7.02 *** 7.51 *** 7.72 *** 5.64 *** 2.44 ***

  0.40 0.30 0.36 0.39 0.18 0.10 

N 2,184 1,941 1,739 1,741 1,738 2,297 

구분
공공기관 더미

(공공=1, 
민간=0)

성과연봉제 
더미(도입 
후=1, 도입 

전=0)

DID
(공공기관 더미 
× 성과연봉제 

더미)

인사고과
운영

인사고과제도 실시여부 (실시=1, 미실시=0) 1.31 *** - 1.80 *

관리직 인사고과 적용여부 (적용=1, 미적용=0) - - -

관리직급 임금차등폭 정도 (%) - - 12.06 **

연봉제
운영

연봉제 실시여부 (실시=1, 미실시=0) 1.13 *** - -

고정연봉과 변동연봉으로 구분여부(구분=1, 미구분=0) 1.75 *** - -

고정상여급 지급여부 (지급=1, 미지급=0) -0.67 *** -0.43 *** -0.59 ** 

월 통상 임금대비 고정상여금 정도(%) - - -1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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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근로자수, 매출액, 노조여부, 업종을 통제한 회귀분석 기반 이중차분법(DID)에 의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한 
본문의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임.

주2) *** p<0.01, ** p<0.05, *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나타냄.

첫째, 민간기업에 비해서 공공기관의 인사고과제도의 실시 비율이 높고, 특히 성과연봉제 도입 

전에 비해서 도입 후에 더 활성화되었으며, 임금 인상 차등 폭도 더욱 커졌다. 

둘째,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에 비해서 연봉제 실시, 고정연봉과 변동연봉으로 구분하고 있는 비

율이 더 높았다. 반면에, 고정상여금 지급여부는 민간기업이 공공기관보다 비율이 더 높았으며, 

성과연봉제도 도입 전에 비해서 도입 후에 비율이 감소하였다. 월 통상 임금대비 고정상여금 정도

(%)는 성과연봉제도 도입 전에 비해서 도입 후에 비율이 감소하였다. 

셋째, 성과배분제 운영, 전체 근로자 적용, 산정식 여부의 비율은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비해

서 더 높았으며, 특히 전체 근로자 적용 여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전에 비해서 도입 후에 산정식 여

부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한편, 성과배분을 일정 금액으로 지급하는 비율은 민간기업이 공공기관

보다 높았다. 

넷째,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비해서 객관적 보수수준은 높았으나, 군필대졸남성과 군필고졸남

자의 연봉은 성과연봉제도 도입 이후에 더 감소하였다. 반면에, 동종업계 평균 임금 대비 임금수

준 인식도는 민간기업이 공공기관보다 높았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결과를 보면 대체로 민간기업에 비해서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가 더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었다. 반면에,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전후에 통계

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효과는 <표 9>의 DID(공공기관 더미 × 성과연봉제 더미)와 같이 제한적으

로 분석되었다. 즉, 인사고과제도 실시, 관리직급 임금차등폭의 경우에서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외 고정상여급 지급, 월 통상 임금대비 고정상여금 정도, 성과배분

제 전체 근로자 적용, 군필 대졸 및 고졸 남성 연봉의 경우 등 대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론적, 정책

적, 방법론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논의와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과 배분
제도 운영

성과배분제 운영여부 (운영=1, 미운영=0) 1.34 *** 0.21 ** -

성과배분제 전체 근로자 적용여부 (적용=1, 미적용) 1.23 *** - -1.53 ***

성과배분을 위한 사전 산정식 여부 (있음=1, 없음=0) 0.96 *** - -

성과배분 실시여부(실시=1, 미실시=0) - - -

성과배분을 일정 금액으로 지급여부(지급=1, 미지급=0) -0.56 * 1.49 *** -

성과변동제가 적용되는 정규직 근로자의 비중(%) - - -

ln월 통상임금 대비 정규직 근로자 1인당 평균 연간 성과배분 금액(만원) - -0.31 ** -

보수
수준

ln군필 대졸 남성 연봉(만원) 0.06 *** 0.13 *** -0.08 ***

ln군필 고졸 남성 연봉(만원) 0.14 *** 0.13 *** -0.12 ***

ln과장급 연봉(만원) 0.09 *** 0.08 *** -

ln부장급 연봉(만원) 0.12 *** 0.09 *** -

ln(부장급-과장급 연봉차이) (만원) 0.43 *** 0.30 *** -

국내 동종업계 평균임금 대비 임금수준 인식도(5점) -0.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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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연봉제, 성과급제도, 성과배분제 등과 같은 성과주의 유인체계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수 존재하며, 도입 효과에 대한 논쟁과 공공부문 적용에 있어서의 한계도 지속적

으로 논의되어 왔다. 특히, 기존연구들은 제도 도입의 효과에 어떤 일치된 견해나 연구결과를 제시

하고 있지는 않으며, 긍정적인 효과(Vroom, 1964; Porter & Lawler, 1968; Kahn & Sherer, 1990; 

Lazear, 1996; Lazear, 2000; 황성원, 2004; Podgursky & Springer, 2007; 김영호, 2008 등)와 부정적인 

효과(Deci, 1971; Deci & Ryan, 2000; Kohn, 1993; Kellough & Lu, 1993; Pfeffer, 2001; Stajkovic& 

Luthans, 2003 등)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한승주, 2010; 권일웅, 2012). 이러한 기존연구의 논의

를 종합할 때 공공성과 수익성의 두 가지 특성이 혼재한 공공기관도 성과연봉제의 영향이 긍정적이

거나 부정적인 영향이 혼재해서 나타날 수 있고, 특히 해당 공공기관의 특성에 부합하지 못한 성과

연봉제 설계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영향 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두드러질 수도 있음을 잘 보여준

다. 즉, ‘공공과 민간’이라는 특성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성과연봉제의 유인체제를 도입한다 하더라

고 그 효과는 다를 수 있다는(김정인, 2016; 김정숙･엄영호, 2018; 임성환･박병식, 2018; 김준성, 

2022) 이론적 논의를 이 연구를 통해 일정 부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간기업에 비해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도 실시 비율이 더 높았

던 것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를 강제 혹은 권유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이윤극대화

를 위하여 스스로 적합한 임금체계를 선택하는 민간기업에 비해서 정부정책으로 인하여 공공기관

은 오히려 형식적으로 더 높은 비율로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이 연구

와 동일하게 같은 사업체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성과연봉제 비교에 초

점을 둔 김동배(2010), 권일웅(2012) 등의 연구에서도 모두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서 성과배

분금액의 비중 등 연봉제 도입 가능성이 높다는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를 뒷받

침할 수 있다. 즉, 권일웅(2012)은 성과급 비중의 결정에 있어 주인-대리인 이론이 민간부문과 마

찬가지로 공공부문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김동배(2010)는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해서 연봉제

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적용되는 비중은 낮으며, 연봉이 삭감될 가능성도 낮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의 결과는 2010년에 도입된 공공기관에의 성과연봉제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변화의 간접 효과를 다양하게 파악하였다. 따라서, 성과연봉제를 공공기관

에 확대 실시하는 과정에서 보다 현실 적합성을 갖추고 애초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가 되도록 설

계하는 데 정책적으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셋째, 방법론적 측면에서 민간기업만을 대상으로 연봉제의 다양한 특성과 보수수준을 분석한 

연구가 다수인데 반해,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성과연봉제를 비교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기존연구들은 설문조사 주관성에 기반한 객관화의 한계(배귀희･강여

진, 2010), 공공부문의 비교 대상인 종업원 100인 이상의 민간기업의 준거대상 미충족(김상헌, 

2007), 종적인 변화와 영향에 대한 논의 부족(김상헌, 2007; 김동배, 2010; 권일웅, 2012) 등의 한계

를 가진다. 그러나, 이 연구는 사업체패널 2005, 2007, 2009, 2011년에 동일하게 응답한 공공기관

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전후의 영향력을 준실험설계에 기반하여 이중차분법으

로 분석하고 있어 방법론적으로 좀 더 타당성을 제고하였다는 시사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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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와 후속논의 방향

이 연구는 전술한 연구함의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효과에 대한 보다 장

기적인 시점과 다양한 대상 및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즉, 장기적 시

점의 자료, 선발 편의의 문제, 누락된 변수의 문제 등에서 일정 부분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이 연구결과에서 진일보한 추가적인 실증연

구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이 연구의 대상 중 공공기관은 조사된 4개 연도의 시점에서 동일하게 응답한 공공기관 중 

주로 기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해당되는 표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에 2010년 

성과연봉제의 우선 대상이 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분

석자료 중 전수조사에 가까운 사업체패널 2005년도를 제외하고는 매 시점 100여개 이상의 일부 공

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종적인 정책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를 모든 공공

기관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적이다. 같은 공공기관이라도 할지라도 공공성과 수익성의 정도에 

따라서 조직특성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성과연봉제 등과 같은 성과주의 도입 효

과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공공

성보다 수익성을 좀 더 강조하는 공공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확장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모형의 간명성을 위해서 선행연구에서 주요하게 고려한 근로자수, 매출액, 

노조여부, 업종 등의 변수만을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누락된 

변수로 인해서 회귀분석의 비표준화계수에 일정부분 편의(bias)가 포함된 연구결과라는 점에서 제

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좀 더 정교하게 분석단위의 

외생적, 내생적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변수를 고려한 후속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주로 성과연봉제 도입 전후의 비교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귀분석

을 통한 이중차분법에 실증의 초점을 두었다. 특히, 이 연구의 분석단위가 기관(조직)단위라는 점

에서 공공기관 표본이 충분하지 않아 성향점수매칭(PSM) 등 방법을 구현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

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충분한 표본규모 및 중장기적인 시점의 데이터 보완을 통한 후속적인 연

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영향 또는 효과에 대한 엄밀한 규명을 

통해서 정책변화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이 연구목적의 연

장선에서 장기 패널자료와의 결합을 통해서 2010년 성과연봉제 도입 전과 후, 그리고 2017년 이후 

정부에서 고려한 직무급제로의 변화 등에 대한 심층적 비교분석 등과 같은 후속적인 연구가 이루

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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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 the impact of changes in the performance annual salary system in 
public institutions through a quasi-experimental design using the Difference in 

Difference method

Lim, Chae-Hong

Shin, You-H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atory and empirical analysis of the impact (effect) of 

changes in public institution performance annual salary system through a quasi-experimental 

design using the difference in difference method. Various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performance annual salary system introduced in 2010 were analyzed, focusing on institutional 

samples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companies) that responded identically to the WPS. As a 

result, first, compared to private companies, public institutions have a higher rate of 

performance appraisal, especially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performance-based salary system 

than before, and the wage increase differential widened. Second, compared to private 

companies, public institutions have a higher percentage of implementing annual salary system 

and classifying into fixed and variable annual salary. On the other hand, it was analyzed that the 

ratio of fixed bonus payments was higher in private companies than in public institutions, and 

the ratio decreas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performance-based annual salary system. Third, 

the ratio of performance distribution system operation, application to all workers, and whether 

or not there was a calculation formula was higher in public institutions than private companies. 

On the other hand, the payment ratio with a certain amount of performance distribution was 

higher in private companies than in public institutions. Fourth, compared to private companies, 

public institutions had a higher level of objective remuneration, and among them, the annual 

salary of male military college graduates and male military high school graduates decreased mor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performance-based annual salary system than before the 

introduction. On the other hand, the recognition of wage level compared to the average wage in 

the same industry was higher in private companies than in public institutions.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the direction of follow-up research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Public Institution, Performance Annual Salary System, Policy Change, Difference in 

Difference, Quasi-Experimental Design


